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 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• [ 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심의일자 2020. 12. 2.

심의안건 제2차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(안)
신 청 자 성명(법인명) 전라남도지사

주요내용

□ 전라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(안)  

◦ 근    거: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

◦ 수립목적: 방치된 건축물의 미관개선, 안전관리, 범죄예방, 공사재개 등

◦ 대    상: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중단된 건축물로 국토부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

◦ 관리현황: 7개 시군 10개소

  * 안전조치 등 10개소(보성1, 곡성1, 고흥1, 장흥3, 함평1, 장성1, 진도2)

   

심의결과

[ ○ ] 원안 의결    [  ] 조건부 의결    [  ] 재검토 의결    [ 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 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 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

는 의결 
 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
 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
         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
